
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[별지 제4호서식]
(앞쪽)

신고인

신고
제품

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
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.

상호(명칭)

주식회사 한국감염관리본부

법인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)

109-81-93988

성명(대표자)

김윤일 이동구 ( 전자우편 :research@kich.co.kr)

( 전화번호 :02-3679-9854)

( 팩스번호 :02-3678-9856)

소재지(사업장)

( 13209 )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45번길 14 상대원동 성남우림라이
온스밸리2차 B동 1201

제조 수입

[ √ ] 제조 [  ] 수입

품목

살균제

용도

일반용(일반물체용)

중량·용량·매수

100 ml

제조회사명(수입의 경우)

신고사항

제조국명(수입의 경우)

제형

분사형 분무기형

제품명

바이로비트

2019 년 07 월 24 일

한 국 환 경 산 업 기 술 원 장

210mm×297mm[백상지(150g/㎡)]

신고번호 제 FB19-21-0033 호

안전기준 적합확인 

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02-3679-9854

 신고증명서



210mm×297mm[백상지(150g/㎡)]

(뒤쪽)

<기재사항>

연 월 일 내용 확 인

2019.07.24 최초 대표제품 신고

 - 용도: 살균제품-살균제(일반용-일반물체용)

 ※ 2), 3)번의 경우 해당시 준수하여야함

   1) 제품 판매 시,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통해 승인된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

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, "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

 관한 법률" 제57조제1항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

 처해질 수 있음

   2) 2020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제품의 

경우, "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.표시기준" [별표 4]에 따른 어

린이보호포장에 관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함

   3) 제품 내 함유물질 성분 중 "중점관리물질의 지정" [별표 1]에 해당하는 

물질을 사용한 경우, 2019년 7월 1일 이후 생산되는 제품은 "안전확인대상생활

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.표시기준" [별표 6]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

방법의 “기타물질” 표시방법을 준수하여야 함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이 하 여 백-


